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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는 노지채소 위주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1

년 1월 수급안정사업 개편 방안,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농협중앙회가 직접 산지에 진출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하

였을 경우 중앙회 적립금(50%)과 일선 조합 적립금(50%)으로 처리한다는 내용

에서 계약재배 확대에 대한 농협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배추는 생산자와 산지유통인의 거래비율이 약 80%를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에 생산자와 농협의 계약재배를 확대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산지 계

약재배 형태가 산지유통인의 포전매매와 일선 조합의 계약재배로 이원화된 체

제에서 계약재배 사업 경험이 없는 농협중앙회가 시장에 참여한다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농협의 노지채소류 계약재배 사업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농

협의 계약재배 비중을 살펴보면, 봄 무배추는 전체 생산량의 1%, 고랭지 무배

추는 26.7%, 가을 무배추는 4.4%였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의 계

약재배 비중은 각각 5.2%, 13.3%, 18.3%, 2.8%, 11.5%로 나타났다.

  그동안 농협이 노지채소 부문에서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이

유로 계약재배 관련 전문성 부족,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안

전장치 미비, 전문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작업단 부재, 도매시장 위주의 출하체

계 등을 꼽을 수 있다. 

  향후 농협이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의 내실화,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확보 방안 마련, 체계적인 영농작업반 운

영, 산지유통 전문가 육성, 규모화된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유도와 협력체계 구

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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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0년 여름철 고온 및 잦은 강우와 9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배추 생

산량이 급감하여 9월 하순 시장 가격이 포기당 9,414원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 수준은 평년 대비 376%, 전년 대비 425% 상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김장철을 맞이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1년 1월 노지채소 위주의 수급안정사업 개편 방안,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크게 ①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 개선 ② 농협의 계

약재배 확대 ③ 산지유통인 법인화 ④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으로 유형

화할 수 있다. 정부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중 기존 정책과 차

별화되는 부분은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개선과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 부

분에서 농협의 실질적인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농

협중앙회가 직접 산지에 진출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사업 손실

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회 적립금(50%)과 일선 조합 적립금(50%)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에서 계약재배 확대에 대한 농협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동안 농협은 정부가 실시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사업의 실행 주체 역

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배추를 비롯한 노지채소류는 산지유통인의 시장

참여가 활발하고 가격변동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농협은 계

약재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피하여 왔다. 생산자도 농협

과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것보다 산지유통인과 포전매매를 실시하는 것이 

선도금 지급, 출하기 위험부담 경감, 노동력 제공 등의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인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현재 배추는 생산자와 산지유통인의 거래비율이 약 80%를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에 생산자와 농협의 계약재배를 확대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산

지 계약재배 형태가 산지유통인의 포전매매와 일선 조합의 계약재배로 이

원화된 체제에서 계약재배 사업 경험이 없는 농협중앙회가 시장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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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계약재배 관련 정

부정책 현황과 사업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협이 중·장기적으로 계약

재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계약재배 관련 정부정책과 사업 실적

2.1.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

정부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

을 조성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재배 대상 품목 중 노지채소

는 무, 배추(봄, 고랭지, 가을, 겨울),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고랭지감

자 8개 품목이며, 시설채소는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5개 품목, 

과실류는 사과, 배, 단감, 감귤 4개 품목이다.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자금은 계약재배자금(품대, 제비용) 및 운용자금으

로 사용되며, 품대는 조합의 사업신청 시 제시한 계약단가 기준으로 지급

하고 사후 정산한다. 제비용은 품목별 유통비용(수확작업비, 포장재비, 운

송비, 저장비 등) 기준으로 지급하고, 품목별 지원율은 무·배추·감자는 

80%, 대파·당근 70%, 마늘·양파 100%이다.

- 운용자금은 품대와 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노지채소의 경우 비

저장성 품목은 45%, 양파·감자는 25%, 고추·마늘은 10%이다. 또한 시

설채소는 제비용과 운용자금 없이 계약보증금(약정출하선급금)만 지급

한다.

- 운용자금 예치이자, 위약금, 사업이익 등은 조합의 적립금 계정에 적립

하여 사업 손실보전 등으로 활용된다.

지원형태는 정부자금 80%, 자부담 20%(농협중앙회와 사업농협이 각각 

10%)이며, 지원조건은 10년 거치(무이자) 형태이다. 또한 사업방식은 매

취형과 수탁형(농협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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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금명 내용

노지채소

계약자금 계약자금(품대) 및 제비용

운용자금

(사업자금의 50%  이내)
가격차 보전 재원조성을 위한 금리운용

시설채소 출하조절용 선급금
약정이행보증금(약정금액의 80%  이내)

제비용(약정이행보증금의 20%  이내)

구 분 지원기간 사업의무량

노지채소
품목별로 9～11개월

품목별로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함
계약물량의 100%

시설채소
사업농협: 전문조직 3년 이내, 일반조직 1년 이내

약정농가: 10개월 이내
약정물량의 100%

계약주체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

체 등의 법인체이며, 계약대상은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 계약 후 사업물량 관리는 계약 대상자인 농가 등이 출하 시까지 관리하

며, 대금지급방법은 노지채소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시설채소는 총 약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약정보증금을 지급

한다.

- 계약물량의 출하 및 판매는 원칙적으로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을 하며, 농협중앙회장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가격

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출하경비 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 판매가격이 계약 안정대(계약가격의 

±10～±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 간에 일정지분의 

손실과 이익을 공동 부담한다.

- 계약 안정대는 계약가격의 ±10～20%를 원칙으로 하며, 품목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100%)의 110～1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 간에 초과이익을 공동 배분하

며, 이 경우 계약주체 배분액은 채소수급조정자금 계정에 적립, 농가환

원, 수익처리 등 계약주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 판매가격이 계약가격(100%)의 80～90% 이하로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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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 간에 손실을 공

동부담하며, 이 경우 가격하락으로 결손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급적 

계약 대상자의 경영비 수준을 보호한다.

- 판매가격인 계약가격 안정대에 들어가 10～20%일 경우 계약주체의 수

익으로 처리되며(농가환원 가능), -10～20%일 경우 계약주체가 전액 부

담한다. 그러나 저장성이 있는 품목(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에는 계약

안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지채소의 가격폭등·폭락으로 인하여 소비지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

할 경우에는 저온저장으로 출하를 조절하며(봄·고랭지 무·배추 출하기 

5～9월), 저장물량 규모는 시기별로 저온저장 능력을 감안하여 추진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사업조합의 유통손실보전자금(채소수급조정자금) 또

는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자금을 활용한다. 

- 가격폭락 시의 자체 폐기는 산지가격 또는 출하비용을 차감한 도매가격

이 최저보장가격(또는 경영비) 이하로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물량은 사업농협 및 중앙회 자체적립금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재원은 사업농협 유통손실보전금 및 농협중

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을 활용한다.

- 자연재해 등으로 절대면적 감소가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고랭지무·배추, 가을무·배추 중심)한다.

2.2. 농협의 계약재배 사업 실적

농산물의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협의 계약재배 사업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최근 작황 부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농협의 계약재배 비중을 살펴보면, 

봄 무배추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1%, 고랭지 무배추 26.7%, 가을 무배추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 작형에 비해 고랭지 무배추의 계약거래 

비중이 큰 것은 고랭지 무배추의 주산지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해 온 일부 농협이 유능한 전문인력을 장기

간 보유하면서 고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하여 농가들과 장기간 신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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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무배추

(봄)

생산량 1,591,178 1,802,589 1,474,246 1,484,003 1,308,113 1,162,810

실적 31,089 20,884 15,486 12,861 11,561 11,334

비 중 2 .0 1 .2 1 .1 0 .9 0 .9 1 .0

무배추

(고랭지)

생산량 317,602 352,573 339,425 323,440 269,999 197,012

실적 78,425 93,941 107,872 133,816 44,397 52,585

비 중 2 4 .7 2 6 .6 3 1 .8 4 1 .4 1 6 .4 2 6 .7

무배추

(가을)

생산량 1,694,033 2,089,076 1,597,805 2,179,652 2,207,263 1,764,129

실적 44,282 111,976 63,425 128,180 119,065 78,426

비 중 2 .6 5 .4 4 .0 5 .9 5 .4 4 .4

고 추

생산량 395,293 352,966 414,136 385,763 350,436 295,391

실적 11,731 13,589 14,250 17,227 15,551 15,254

비 중 3 .0 3 .8 3 .4 4 .5 4 .4 5 .2

마 늘

생산량 374,980 331,379 347,546 375,463 357,278 271,560

실적 35,902 36,663 48,380 58,532 45,446 36,146

비 중 9 .6 1 1 .1 1 3 .9 1 5 .6 1 2 .7 1 3 .3

양 파

생산량 1,023,331 889,619 1,213,375 1,035,076 1,372,291 1,411,646

실적 176,532 176,030 206,477 232,279 279,166 258,847

비 중 1 7 .3 1 9 .8 1 7 .0 2 2 .4 2 0 .3 1 8 .3

대 파

생산량 339,289 401,029 356,286 367,936 315,638 265,185

실적 7,447 14,970 12,708 26,009 9,825 7,392

비 중 2 .2 3 .7 3 .6 7 .1 3 .1 2 .8

당 근

생산량 117,687 130,363 76,730 99,581 98,807 102,400

실적 18,408 14,180 14,427 12,938 13,574 11,761

비 중 1 5 .6 1 0 .9 1 8 .8 1 3 .0 1 3 .7 1 1 .5

형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의 

계약재배 비중은 각각 5.2%, 13.3%, 18.3%, 2.8%, 11.5%인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  농협 계약재배 실적 및 비중

단위: 톤, %

주: 2010년 봄배추, 고랭지배추, 고추, 대파, 당근 생산량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협중앙회.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수는 2008년 594개소를 정점으로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약재배 참여농가 수 역시 2008

년 5만 6,021호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0년 계약재배 참여조

직 수는 377개소이며, 이 중 농협이 363개소로 전체의 96.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영농법인은 14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영농법인의 계약재배 참

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농가 수는 4만 1,15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8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무배추

(봄)

농협 28 24 23 16 14 11

법인 1 - - - - -

계 29 24 23 16 14 11

참여농가 수 641 417 337 274 262 189

무배추

(고랭지)

농협 20 33 27 26 14 22

법인 - - - - - -

계 20 33 27 26 14 22

참여농가 수 399 383 385 443 255 229

무배추

(가을)

농협 49 90 77 94 64 64

법인 2 5 1 - 1 -

계 51 95 78 94 65 64

참여농가 수 2,074 3,553 2,317 3,655 3,223 1,665

고 추

농협 101 102 155 166 157 80

법인 - - 1 1 1 1

계 101 102 156 167 158 81

참여농가 수 19,907 19,400 20,316 20,030 17,071 15,848

마 늘

농협 66 66 120 121 120 83

법인 2 1 1 1 2 2

계 68 67 121 122 122 85

참여농가 수 17,552 14,491 18,118 20,320 15,715 13,962

양 파

농협 76 79 122 135 140 88

법인 7 8 5 7 11 11

계 83 87 127 142 151 99

참여농가 수 8,187 7,672 8,849 9,528 10,327 8,822

대 파

농협 12 15 11 19 16 12

법인 - - - 1 1 -

계 12 15 11 20 17 12

2010년에 계약재배에 참여한 조직 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양파 99개소, 

마늘 85개소, 고추 81개소 등으로 나타나 양념채소류 품목에서 많았으며, 

무배추 중에서는 가을 무배추가 64개소로 나타나 다른 작형에 비해 많은 

수의 참여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농

가 수 또한 고추 1만 5,848호, 마늘 1만 3,962호, 양파 8,822호 등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가을 무배추는 1,665호의 농가가 계약재배에 참여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  계약재배 참여조직 현황
단위: 개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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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농가 수 188 652 326 1,614 326 234

당 근

농협 7 4 8 7 6 3

법인 - - - - - -

계 7 4 8 7 6 3

참여농가 수 308 161 208 157 239 204

계

농협 359 413 543 584 531 363

법인 12 14 8 10 16 14

계 371 427 551 594 547 377

참여농가 수 49,256 48,995 50,856 56,021 47,418 41,153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무배추

(봄)
1,072 870 673 805 825 1,030

무배추

(고랭지)
3,921 2,847 3,995 5,089 2,037 2,086

무배추

(가을)
2,063 1,900 1,388 1,846 2,407 1,515

고 추 115 133 91 114 98 188

마 늘 528 547 400 513 372 425

양 파 2,127 2,023 1,626 1,647 1,848 2,615

대 파 621 998 1,615 1,299 577 616

당 근 2,630 3,545 1,803 1,848 1,262 3,920

자료: 농협중앙회.

2010년 계약재배에 참여한 조직당 평균 사업규모는 당근 3,920톤, 양파 

2,615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배추는 모든 작형에서 1,000톤 이상의 

사업규모를 보였다.

표 3. 사무소당 평균 사업규모
단위: 톤

자료: 농협중앙회.

품목별 계약단가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2005년 대비 증가율은 봄무와 당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단가가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대파로 121.9% 증가하였

으며, 고랭지 배추와 가을배추는 각각 58.6%와 55.8%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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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A ) 2006 2007 2008 2009 2010(B)
증가율

(B/A )

무

봄 122 123 107 103 105 103 △15.6

고랭지 188 186 188 192 173 241 28.2

가을 110 117 117 110 106 128 16.4

배 추

봄 118 121 117 132 138 127 7.6

고랭지 232 265 286 316 326 368 58.6

가을 113 100 134 108 108 176 55.8

마 늘

난지 1,369 1,393 1,453 1,458 1,552 2,412 76.2

한지 2,870 2,917 2,771 2,874 2,856 4,592 60.0

대서 1,206 1,230 1,236 1,202 1,288 1,864 54.6

고 추 6,098 6,150 6,434 6,678 7,276 7,676 25.9

양 파 240 259 261 249 247 305 27.1

대 파 507 407 689 370 614 1,125 121.9

당 근 428 369 381 388 341 383 △10.5

표 4.  품목별 계약단가
단위: 원/㎏, %

주 1) 2009년부터 파는 겨울대파, 당근은 가을당근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3. 노지채소 계약재배 확대 저해 요인

□ 계약재배 관련 전문성 부족

현재 채소류 수급안정화사업을 활용하여 배추의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농

협은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지역과 가을·겨울배추 주산지인 전라

남도 일원에 국한되어 있다.

- 배추는 가격변동이 타 작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경제사업의 안정성을 추

구하는 농협의 입장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 채소류 수급안정화사업 주체인 일선 농협은 배추를 대상으로 채소류 수

급안정화 자금을 활용하여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실시할 만큼의 전문성

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곳이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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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추 생산농가의 약 80%가 산지유통인과 포전 거래를 실시하고 있

어 일선 농협이 위험을 감수하고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산지유통인은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더 

이른 시기에 계약을 시작하며, 농협이 제시하는 계약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생산자와 계약하는 경향이 있다.

- 산지유통인은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포전 관리, 재배 및 

수확, 출하 등의 모든 작업을 담당하고 출하시기에 시장 가격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일정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 그러나 일선 농협은 배추의 시장가격 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당하

면서 정부의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경험과 전문

성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안전장치 미비

농협이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배추 

출하시기에 시장 가격이 폭락하였을 경우 손실 보전 및 책임 소재의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추의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곤란한 입

장이다.

- 농협이 채소류 수급안정화사업을 활용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할 경우 출

하기에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가급적 경영비 수준은 보호하고 있으나 

경영비 수준보다 시장가격이 더 떨어지면 마땅히 손실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 배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부 농협은 이윤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

로 적립하여 차기연도 계약재배와 출하기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활용

하지만 적립금 규모가 크지 않아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어렵다. 

- 농협이 배추 출하기에 시장 가격이 상승하여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으며, 시장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농협이 자체 적립금을 활용하여 배추 계약재배를 실시하여도 손실이 발

생하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 담당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배

추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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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노동력을 제공하는 작업단 부재

산지유통인은 생산자와 계약 직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작업단을 통하

여 포전관리, 재배, 수확 및 출하 등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농협은 

생산자에게 노동력에 관련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배추 생산자는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

에 출하기까지 포전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주로 산지유통인과의 

포전매매를 실시하고 있다.

- 산지유통인이 운영하는 농작업단은 주로 5∼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추 수확시기에 따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포전관리, 수확 및 상차 작업 

부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 농협은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도 자체적으로 농작업단을 운영하

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 출하기까지 포전관리, 재배, 수확 및 출하 등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판로 개척 능력 한계

배추를 취급하는 일선 농협은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도 도매시장 

이외의 마땅한 판로가 없고 가격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회피하고 있다. 

- 도매시장은 경매제 위주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생산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큰 특성이 있다. 일선 농협은 도매시장 가격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계약재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배추는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김치공장, 반

가공(절임류), 소비지 유통업체 등으로 직접 납품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 김치공장과 대형유통업체는 원재료 가격변동이 커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처와 안정된 단가로 계약을 실시

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농협을 제외하고 배추를 취급하는 대다수 농협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김치공장 및 대형유통업체에 일정 물량을 꾸준하게 납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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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하여 배추를 취급하는 대다수 농협이 도매시장 이외에 마땅한 판

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도매시장 가격변동에 노출되는 현상이 반복되면

서 계약재배를 회피하고 있다.

4.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 방안

□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의 내실화

현행 수급안정사업을 긴급 및 일반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일반의 경우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현행 10% 내외 수준에서 중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여 출하 및 도매시장 물량 안정화(’11년은 

15%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긴급의 경우 관측사업과 연계하여 공급부족

이 예상될 때 시장공급을 적기에 확대시킨다. 

- 긴급 수급안정사업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가격안정이 목

표이다. 이는 수급 및 시장가격에 대한 선행관측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

측가격 수준에 따라 단계별(평년가격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가격 안정대를 설치하여 상시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위기단계 등으

로 구분하여 접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일반 수급안정사업은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량수요처 공급과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손실확보 방안 마련

농협은 경제사업 부분에서 경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

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협이 계약재배를 적극적으

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현재 채소류 수급안정 기금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일부 농협이 어려

움을 느끼는 점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

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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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채소류 수급안정화사업의 손실 폭은 출하경비 등 중간제비용을 공

제한 순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10∼±20% 범위일 경우에는 손익전액

을 농협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손실의 범위가 계약가격

의 ±10∼±20% 이상일 경우에는 농협과 생산자 간에 일정 지분의 손익

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 배추의 경우 출하시기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선 농협에서 손실을 전액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력이 확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선 농협이 배추 계약재배를 활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배추의 시장

가격 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

- 농협의 배추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하시점에 손실이 발생되

었을 때 이를 만회할 만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급안

정사업의 손실 범위를 현행 계약가격의 ±10∼±20%에서 최근의 가격 변

동을 고려한 후 확대 개편하여 농협과 생산자의 계약재배를 활성화 시

킬 필요가 있다.

- 수급안정사업의 계약가격이 확대될 경우 일선 농협의 손실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농협중앙회, 사업주체 농협 등이 일정 비율을 

출자하여 매칭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손실 보전 기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영농작업반 운영

생산자가 농협과 계약재배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력 부족으로 

포전 관리 및 재배, 수확 및 출하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생산자에게 산지유통인과 같이 노동력 

관련 편익을 동일하게 제공한다면 농협과 생산자 간 계약재배가 확대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배추를 취급하는 대다수 농협은 재배 및 수확시기가 3∼6개월 정도로 국

한되기 때문에 영농작업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경우 비용 및 인력관리

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일선 농협이 재배 및 수확시기에 맞추어 영농작업반을 한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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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여도 노동 인력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작업 인력 

구성 및 인력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

로 농협중앙회가 일선 농협의 재배 및 수확시기에 적합한 체계적인 영농

작업반 육성 및 운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는 일선 농협의 작업 및 수확시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인

력이 필요한 시점에 영농작업반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 특히 배추는 포전관리, 재배 및 수확작업에 기계화가 도입되지 않아 인

력소요가 많고 노동의 강도가 높아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어렵다. 산지유

통인의 경우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영농작업반에 활용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가 많아 노동력 활용의 연속

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농협중앙회가 영농작업반을 육성할 경우 내국인 노동력 확보 방안과 외

국인 활용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시해야 한다.

□ 산지유통 전문가 육성

배추를 취급하는 일선 농협 중 대다수의 농협은 산지유통 전문 인력이 부

족하여 계약재배, 판매사업, 시장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 일선 농협의 인사체계는 순환보직 제도이며, 경제사업보다는 신용 사업

부분의 직원 처우가 좋기 때문에 산지유통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

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그러므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산지유통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부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제 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는 농협을 대상으

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에서 육성한 산지유통 관련 전문가가 의욕을 갖고 경제사업

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직원에게 경제사업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

도록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사업주체를 기존의 농협 중심에서 농협은 일반수급안정사업의 주체로 하

고, 유통공사는 긴급수급안정사업의 주체로 하는 이원화 운영 방안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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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생산부족 및 가격불안정 시에는 유통공사가 매

취·비축, 국내 추가재배, 해외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자금지원에서는 현행 10년 무이자 자금으로 조합에 품대, 제비용, 운용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무이자 자금기간을 줄이고 조합에는 품대만 

지원하고 운용자금은 중앙회가 지원하는 방안(배추, 무 비저장성 노지채

소 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자금지원 기간도 현행 재배기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1개월 정도에서 

재배기간(생육기간)에 한하여 축소함으로써 현행 대기성 자금의 운용수

익허용을 최소화하여 자금회전율을 증대시켜야 한다.

- 적립금의 경우 조합별·품목별 관리방식을 품목 구별 없이 중앙회에서 통

합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손실보전과 산지폐기는 현행 사업손실은 적립금에서 보전하고 산지폐기

는 적립금과 농안기금에서 보전하는 형태에서 사업손실은 중앙회와 산

지조합이 50%씩 분담(저장성 양념채소는 100% 조합)하고 시장격리는 

농안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현행 가격 안정대 운용방식을 폐지하고, 중앙회의 조합 판매관리를 강화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손익은 약정 비율로 배분하고 조합수익의 20%

를 적립하며, 조합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그리고 적립금을 초과하

는 손실의 50%는 중앙회가 보전한다. 한편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

해 농가의 위약금을 현행 70～100%에서 100%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협중앙회 사업 참여의 확대

비저장성 노지채소 중 수급 및 가격변동폭이 큰 품목(고랭지배추·무)은 중

앙회가 포전매취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 중앙회의 판매관리 강화: 취급물량이 영세하고(1,000톤 미만) 전문인력

이 부족한 신규 사업 참여 조합에 대해서는 가을 또는 겨울배추 물량의 

일부에 대해 조합은 계약을 대행하고 중앙회가 판매손익 및 적립금을 

부담·관리하며, 조합에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 중앙회가 직접재배, 포전매취, 책임판매 등의 형태로 사업 참여 폭을 확

대하고, 중앙회 직속의 채소수급안정사업단(가칭)을 신설하여 전국단위

의 작업단을 상시 운영한다. 또한 도매사업단을 통한 계통판매 전략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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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김치업체, 군납 등 연중 고정 거래선을 확보해야 한다.

□ 농협의 안정적 판로 확보

현행 수급안정제도하에서 농협의 계약재배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적인 문제는 계약재배와 판매 및 시장변동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미흡한 것과 농협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의 계약재배를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

하고 있는 대관령원협이나 정선농협 등의 공통적인 특징은 조합 내 최소

한 10년 이상의 계약재배와 판매 관련 전문인력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

다는 것과 이들 조합의 판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농가와

의 계약가격과 판매처와의 계약가격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

약으로부터의 손실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 다만 정선농협의 경우 확보된 판로의 대부분이 제한된 수의 김치공장이

며, 김치공장과의 납품 거래량에 의해 계약사업의 물량이 고정되는 문제

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계약사업 물량을 증대시키려고 해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농협의 경우 도매시장 출하에 따른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서 계약물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농협의 계약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판매처를 기

존의 김치공장 중심에서 하나로마트,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유도와 협력체계 구축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시장 지배력이 약 80%에 달하고 생산자가 농협보다

는 산지유통인과 계약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및 일선 농

협이 자체적으로 계약재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농협중앙회는 2011년부터 배추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밝

히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계약재배 및 산지유통 관련 사업의 경

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동이 큰 배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 그러므로 농협중앙회는 배추 계약재배 경험이 많은 일선 조합, 산지유통

인, 법인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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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활용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계약재배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산지

유통인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그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노지채소

의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 현재 배추 주산지는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농협과 산지유통인 중심의 이

원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무리한 시장 

참여는 경쟁 구도 심화 및 계약재배 단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작용으

로 작용할 수도 있다.

- 따라서 경쟁력 있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통해 계약재배를 효과적으

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시사점

정부는 노지채소 위주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1월 수급안정사업 개편 방안,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①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 개선 ②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 ③ 산지유통인 법인화 ④ 도매시장 거

래제도 개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농협중앙회가 직접 산지에 진출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수행하면

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 적립금(50%)과 일선 조합 적립금(50%)으

로 처리한다는 내용에서 계약재배 확대에 대한 농협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배추의 경우 생산자와 산지유통인의 거래비율이 약 80%를 상회하

고 있어 단기간에 생산자와 농협의 계약재배를 확대시키는 것은 어렵다. 

또한 산지 계약재배 형태가 산지유통인의 포전매매와 일선 조합의 계약재

배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계약재배 사업 경험이 없는 농협중앙회가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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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동안 농협이 노지채소 부문에서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재배 관련 전문성 부족,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을 만회할 수 있

는 안전장치 미비, 전문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작업단 부재, 도매시장 위주

의 출하체계 등을 꼽을 수 있다. 

향후 농협이 계약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지채소 수급안

정 사업의 내실화, 시장가격 하락 시 손실확보 방안 마련, 체계적인 영농

작업반 운영, 산지유통 전문가 육성, 규모화된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유도

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계약재배 사업주체인 농협의 적극성 및 전문성이 효과적으

로 연계되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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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협의 계약재배 성공사례

1. 강원도 대관령원협의 배추 계약재배

❍ 강원도 지역은 고랭지 배추 주산지이며 대관령원협은 여타 농협과 다르게 

채소수급안정사업과 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배추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관령원협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인 태백, 정선, 임계, 평창을 포함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채소수급안정사업을 활용한 계약재배 실적은 계약농가 수 37명, 면적 19만 

1,364m2, 매입금액 약 40억 원, 판매금액 약 56억 원이다. 산지유통활성화 사

업을 활용한 매입 실적은 매입 농가 수 40명, 면적 77만 4,090m2, 매입금액 

약 170억 원, 판매금액 약 18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관령원협의 배추 계약재배 현황 >

단위 : 호, ㎡, 톤, 천 원

정책사업명 농가 수 면 적 물 량 매입금액 판매금액

채소수급안정사업 3 7 1 91,364 1 2,6 30 4,0 00,490 5,637 ,34 0 

산지유통활성화사업 401) 7 74,090 5 1,0 91 17 ,38 8,2 18 1 8,7 25,038

합 계 7 7 9 65,454 6 3,7 21 21 ,38 8,7 08 2 4,3 62,378

주 1)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계약농가 수는 개별 농가에게 매입한 실적임.

❍ 대관령원협은 고랭지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배추가 출하되지만 산지

유통인이 계약을 실시하는 시기와 동일하게 매년 1∼2월 중 생산자에게 

계약재배 신청을 받고 있다. 대관령원협은 농가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 계

약조건을 정하고 있다. 즉, 농가가 출하기에 가격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

을 부담하고자 한다면 농가가 출하 직전까지 재배 및 관리를 담당하여 출

하 후 정산을 실시하는 수탁형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농가가 수탁형 계약

재배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주로 도매시장에 출하한다. 그러나 농가가 안정

적 소득을 선호할 경우에는 배추 정식 후 30∼40일 사이 정산을 실시하는 

매취형 계약재배를 활용한다. 농가가 매취형 계약재배를 선호하는 경우에

는 주로 김치공장에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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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령원협은 농가와 정산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농작업팀을 통

해 포전관리, 재배 및 출하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배추 재배 농가는 안정

적 소득을 희망하기 때문에 정식 후 30∼40일 사이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

한다. 생산자는 배추 가격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산지유통인에게 전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관령원협에 전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대관령원

협의 배추 정산단가는 생산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랭지 무배

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농협 조합장, 경제상무, 생

산자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원가 및 기본적인 농가소

득, 작황, 출하기 가격이 폭등 및 폭락할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산가격을 결정한다. 

❍ 대관령원협이 매취형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내 굴지의 김치공장

에 배추를 납품하기 때문이다. 대관령원협은 과거부터 판매 사업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출하처가 도매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김

치공장, 계통출하, 지방 도매시장 등 다양한 판매처를 보유하고 있다. 김치

공장에 납품하는 물량은 검품 및 검수가 철저하여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농작업반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한다. 

❍ 대관령원협은 매취형 계약재배를 실시할 때 산지유통인과 협력관계를 유지

하여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다. 배추가격은 2010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몇 년

간 하락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산지유통인도 시장가격 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대관령원협은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이 계

약한 면적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포전관리, 농작업 위탁, 작업시기 조정 등

을 맡기고 있다. 대관령원협과 법인화된 산지유통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실

시하여 출하시점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관령원협이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익과 수수료를 산지유통인에게 수령한다. 반대로 출하시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지유통인이 잔금정산 및 수수료를 부담한다. 산

지유통인도 대관령원협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채권확보, 세무 대행 등

의 편익을 제공받는다. 

❍ 대관령원협의 영농작업반 관리는 경제상무, 계약재배 담당자, 검품사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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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령원협의 계약재배 성공요인 >

1. 생산자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계약 방식과 합리적인 계약 단가 책정

2.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계약 시 계약 방식에 따른 출하처 확보

3. 전문화된 영농작업반을 활용하여 소비지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수준 확보 

4.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법인화된 산지유통인과 협력체계 구축

명이고 이들은 산지유통사업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영농작업반은 고정 작업팀과 약제 살포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

정 작업팀의 업무는 포전관리, 수확 및 상차를 담당하며 4∼6개 팀이 운영

되고 있고 팀당 8∼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제 살포팀은 병충해 방지 역

할을 담당하며 3∼4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팀당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대관령원협은 생산자에게 생산원가 및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산자도 대관령원협이 산지유통인이 제공하는 편익보다 더 많은 편익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관령원협과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 △△△원협은 

배추 계약재배에 관련된 경험 및 노하우를 일선 농협과 공유하고자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2.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농협의 배추 계약재배

❍ 전라남도 해남군은 겨울배추의 70%를 생산하는 주산지이다. 해남군은 과

거부터 노지채소 주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유통인이 포전거래를 주로 실시

해 왔다. 화원농협은 채소수급안정 사업을 활용하여 봄배추, 가을배추, 겨

울배추를 생산하는 약 500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화원농협

은 배추 시장가격 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김치공장과 

절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 화원농협은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와 전량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으

며, 정식시기에 농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농가는 재배를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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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도
품 목

계약실적 수매실적

건수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2 008

김장(가을)배추 25 6 5 ,92 6,3 36 1 30 7 70,424 5,6 11,098 128 720 ,63 5

봄배추 81 1 ,52 0,7 54 1 10 1 67,283 1,7 72,874 122 216 ,01 7

겨울배추 26 0 9 ,38 4,1 32 1 30 1,219 ,93 7 7,9 14,285 137 1 ,08 2,7 12

2 009

김장(가을)배추 23 6 6 ,18 6,0 23 1 30 8 04,183 6,3 11,086 137 861 ,74 2

봄배추 82 1 ,68 3,3 27 1 21 2 04,513 1,2 39,482 204 253 ,26 8

겨울배추 19 7 8 ,28 6,5 15 1 40 1,160 ,11 2 7,2 31,115 209 1 ,51 0,2 37

2 010

김장(가을)배추 14 5 6 ,02 0,9 65 1 50 9 03,145 5,7 94,378 323 1 ,87 4,1 00

봄배추 90 1 ,65 6,5 85 1 20 1 98,790 76 8,0 67 132 101 ,62 3

겨울배추 11 8 5 ,41 6,7 87 1 60 8 66,686 3,2 77,945 322 1 ,05 5,2 12

다. 또한 포전을 관리하는 전담직원 2명이 계약과 동시에 포전을 수시로 

왕래하며 계약농가를 관리하고 있다. 출하 시에는 생산자의 인력부담을 덜

기 위하여 1개 팀당 15명 내외로 구성된 영농작업반 5∼6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 해남군 화원농협의 배추 계약재배 실적 >

단위: Kg, 원, 천원

❍ 화원농협의 출하 특징은 도매시장 출하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 화원농협은 계약재배 물량 중 약 50%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김치공

장과 절임배추 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김치공장에 약 40%를 

납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김치공장은 검품 및 검수 기준이 엄격하기 때

문에 체계적인 포전관리가 필요하다. 화원농협이 김치공장에 납품할 경우 

농협과 법인화된 산지유통인과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출하 직전

에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화원농협 직원이 품질을 결정하여 

납품을 실시한다.  

❍ 화원농협은 계약재배를 실시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물 영양제(키토산 등)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배추 계약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생산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

나 화원농협은 생산자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농협의 판매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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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화원농협의 계약재배 성공요인 >

1. 가격변동이 큰 도매시장 출하를 최소화하면서 자체적으로 김치공장 및 

  절임배추 공장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

2. 법인화된 산지유통인과 협력체계 구축

3. 전문화된 영농작업반을 활용하여 소비지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수준 확보 

4. 계약재배 농가의 충성도 확보를 위하여 환원사업 실시

로 생산자 조직화 및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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